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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당사는 동 부동산 매각과 련하여 채권 융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

선계획에 따라 동 부동산의 매각 으로 융기 부채를 상환할 정이며, 융부채

의 상환방법으로 채권 융기 의 승인하에 부동산 양수회사가 당사의 부채를 승계하는 

방식으로 당사의 부채를 상환하려 하고 있는 바, 이 경우 당사는 부동산을 양도함과 

동시에 융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매각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부채

를 상환하려는 것입니다.

  당사가 이러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 설립시 물출자된 복

자산인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는 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

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단됩니다.

  그러나,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“기업의 경

합리화 는 구조조정을 하여 기업을 분할 는 합병하거나 양도․양수함에 따라 

소유권을 이 한 토지”  “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

융기  등에 한 부채상환을 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 수령일부터 30일내에 융

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”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

정하고 있는 바, 당사의 경우 상기 토지의 양도와 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용 받을 

수 있는지에 하여 당사는 채권 융기 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

사의 융부채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융부채를 상환할 

정인 바, 융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

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하여 

질의함.

회  신

  귀문과 같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 융기 의 승인하에 부동산매도회사의 

부채를 부동산양수회사가 매도회사의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부채를 승계하는 

방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융기 의 부채를 상환

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

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.           (세정13407-1394, 2000.12.06)


